
- 1 -

[보도자료]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

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

1.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.

2. 2017. 2. 28.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

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(이하 ‘성주주민들’이라 합니다)의 

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

하였습니다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).

3.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“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

갈 것”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

(2017. 2. 28. 뉴스원 기사, 성주․김천 주민들 “사드배치 강행에 ‘소송’ 간다”, 

http://news1.kr/articles/?2923640). 

4.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“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

사업이 아니라,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

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「국방군사시설사업법」을 적용하지 않으며 

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”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, 국방부 환경팀 역시 

“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”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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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. 

5.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

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

는 것입니다. 

6.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

하고 마치 ‘이후에’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

분명히 하고자 합니다. 

7.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※ 첨부자료 : 1. 민원회신문 (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)

       2.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(국방부 시설기획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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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장 하 주 희(직인생략)


